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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에게 금 3,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. 위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A가 B로부터 임대차
보증금 3,000만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
다. 그 후 B에게 임대보증금지급을 요구하 더니 B는 A가 아파트를 명도하지 않고 있다고
거절하 다. 대책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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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여 변제를 받
으려면채무자및제3채무자(집주인)를상대로건물명도청구및추심금
청구의소를제기하여야한다.

Q

A
하가 A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 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만으로는
바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는 먼저 A를 상대로 금 3,000만원의 지급을 구
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

전이하면서 동시에 채권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.

다음으로 귀하는 A와 B사이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린 후 A와 B를 공동피고로 하여 A에게
는 B에 대하여 위 아파트를 명도할 것을 청구하고 B에 대하여는
위 아파트를 A로부터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3,000만원
을 귀하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.
물론 임대차기간 만료후 A가 스스로 B에게 아파트를 명도하고 B
가 귀하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준다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
것은 당연하다. 만약 A와 B가 서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
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시기가 위 가압류 이후라고 한다면
그 사유만으로는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다. 즉 귀하는 그 경우 A와
B가 임대차기간 연장을 합의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명도청구를
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위 승소확정판결 이후에도 A가 끝까지 아파트를 명도하지 않으면
귀하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A를 강제퇴거 시키고 B로부터 임대
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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